
 예고된 산업안전지도사의 역량지수 평가점수에 대한 내용이 탁상행정상에서 결정되어진 결과
로 받아들여져 향후에도 많은 민원과 이의제기가 이어져 담당자 및 처리결정자에게  지속적이
면서 장기적인 책임이 따를것이라 사료됩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
문자격으로  타법에 따른 전문자격과 비교대상이지 기술자격에따른 동급평가는 어디서 도출되
어 반영된 결과인지 의구심이 따릅니다. 최소한의 관심을 가졌다면  지도사협회의 의견을 구
하고 반영이되었으면 좋지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행처리되는 문화재청의 전문자격은 문화재보수 기능사와 기술자로 나
뉘어져 그  단계의 최고 전문자격이 문화재보수기술자로 인정받아 활동할수있습니다. 현재 고
용노동부에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지도사란 전문자격의 위치가 인력기준상
에서 특급으로  최상위에 위치하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로 적용되어 관리되어
지고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지도사 역량지수 평가예고가 잘못되고 무지에서  나온  반영결
과라 판단되며, 반드시  재검토에 따른  수정되어져야할 내용임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안
전분야 기술자격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전문자격  지도사를 취득후 현업에서 근로자의 생
명을 살리는데  사명을 갖는 전문가로써  가장 보람되고 자랑거리가  산업안전지도사라는 전
문자격임에 동의하는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